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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
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
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
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
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
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
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
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
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
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
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
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
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